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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cording to the chemical accident statistics over the recent three-year period, there were 45 cases of accidental
release of hazardous chemicals in storage tanks. A proper dike must be installed to reduce the damage 
from massive chemical spills from tanks. The dike is considered as a passive safety measure to safely 
detain spilled chemicals while being carried from the storage tank to waste-chemical treatment equipment. 
However, such function can cause another damage by spreading chemicals into neighboring environments 
from the surface of spilled chemicals. In response to active safety measures installed under the Chemicals
Control Act implemented in 2015, the retention function of a dike and the handling system of spilled chemicals
are needed to be improved. Thus, this study contributes to minimizing the spill risk from storage tanks effectively
by optimizing safety measures installed in a storage tank and emitting spilled chemicals quickly into a waste-
water treatment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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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3년간 국내 화학사고 301건을 조사한 결과, 저

장탱크에서 유출된 화학사고는 4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이들의 

대부분은 저장탱크에서 소량으로 유출된 사고였지만, 

대량으로 유출된 사고도 일부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출된 사고는 2013

년에 염산이 유출된 사고와 2014년에 원유가 유출된 사

고를 들 수 있다(Shin, 2016).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8년에 질산암모늄 요소가 대량으로 유출된 경우와 

2014년에 4-메틸사이클론헥산 메탄올이 대량으로 유

출되어 주변 환경까지 피해를 준 사고가 있다

(Chemical Safety Board, 2016). 국내 화학물질 관리 

법령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저장탱크에서 대량으

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확산되지 않

도록 탱크 주변에 방류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방류벽은 저장탱크 최대 용량의 110% 이상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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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유출이 발생해도 유출물질이 방류벽 외부로 넘치

지 않게 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산업

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국내 화학물질 타 법령도 방류벽 용량 기준이 화학물

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과 유사하다(Shin, 2016). 방

류벽이 적절히 설치되지 않는 경우 저장탱크에서 유출

된 물질이 주변의 수계, 토양 등 외부 환경으로 확산되

어 제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

한 방류벽은 저장탱크에서 대량 누출된 유해화학물질

을 방류벽 내부에 억류하여 폐기물 처리와 같이 외부로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수동적 안전조치

(Passive safety measure)를 고려한 것으로 억류에 초

점을 맞춘 단순 기능에 해당된다(Shin, 2016). 그러나 

억류 기능만 고려할 경우 예기치 않은 확산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즉,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증기압이 

높거나, 휘발성 물질인 경우, 또는 공기 중에 수분과 반

응하여 방류벽에 체류하게 되어 외부로 처리되는 동안

에 방류벽 내부에 있는 표면에서 지속적으로 증발되어 

피해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방류벽 

내에 억류하는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화학사고 

확산 방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장외영향평

가 제도를 신설하여 위험시설의 안전성을 개선하는 것

을 의무화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유해

화학물질을 신속하게 감지⋅경보하여 작업자 또는 안

전관리자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도록 조치하고, 즉시(15

분 이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등 사고대응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취급시설 기준에 맞는 적절 용

량의 방류벽을 설치하고 방류벽 내부에 빗물이 있는 경

우 방류벽에 설치된 드레인 밸브(Drain Valve)를 통해 

즉시 우수로로 배출시켜야 한다. 추가적으로 유해화학

물질이 저장탱크에서 유출되는 경우 감지설비를 통해 

사고를 확인하고, 유출된 물질을 폐수처리장으로 배출

시켜 제2차 확산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장외영향평가 제도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이 외

부로 유출되는 경우 긴급차단밸브를 통해 유출량을 줄

여 사업장 외부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줄이는 것을 

설계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감지⋅경보 설비, 긴급차단장치, 폐수처리시설 유

입 연동 시설 등 능동적 안전조치(Active safety 

measure)를 설치하여 위험도(Risk)를 줄이는 것이 필

수적이다(Shin, 2016). 이제는 저장탱크 주변에 설치

되는 능동적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방류벽에 대한 획일

적인 억류기능을 탈피하여 제2차 확산피해를 줄이는 안

전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

규 제도에 따라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최적화하여 유출

물질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그 물질특성에 맞는 방제조

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고대응 관계기관에 즉시 알려 

골든타임 내에 사고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비가 오는 것과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구분하여 유체 처리 자동제어밸

브를 선택적으로 가동시켜 빗물은 우수로로 배출시키

고, 유해화학물질은 신속하게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

켜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화학사고 발생 현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는 화학물질로 

인해 화재⋅폭발, 유출⋅누출이 발생하여 사람이나 주

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으로 정의된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5). 환경부는 화학사

고가 발생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과 재난 및 안전관

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전파하여 초등대응

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오염지염 탐지⋅분석 및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CARIS)을 통해 피해 범위 확산평가를 실시하여 주민 

대피범위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환경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정부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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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Type Number of total chemical accidents Number of tank spill accidents (%)

2013 86 16 (18.6%)

2014 104 10 (9.6%)

2015 111 19 (17.1%)

Total 301 45 (15.0%)

Table 1. Statistics of domestic chemical accidents for the last 3 years

Figure 1. Spill of hydrogen chloride in Kyeongbuk in 2013

 

Figure 2. Spill of crude oil in Ulsan in 2014

대응하고,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에 신고된 국내 화학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 

간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01건이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6).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중 45건(14.9%)이 저장탱크에서 화학물질이 일부 

또는 대량으로 누출되었다.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사고

는 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 펌프 등에서 시설미흡, 작

업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내 저장탱크 대량 유출사고 사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장탱크에서 유해화학물

질이 유출되는 사고는 종종 일어난다. 소량으로 유출되

는 사고가 대부분이지만, 대량이 유출되는 사고도 발생

하였다. 저장탱크에서 발생하는 대량 유출사고는 사고

의 영향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업장은 피해를 줄이

기 위한 안전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최근에 국

내에서 발생한 저장탱크 대량 유출사고는 대표적으로 

2건을 들 수 있다(Shin, 2016). 첫 번째는 2013년 1월 

12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사고로 염산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사고이다. 이 사고는 염산 저장탱크와 연결된 

밸브의 플랜지 부분이 파손되면서 발생하였고,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탱크 내부에 있던 

염산이 유출되었다. 두 번째는 2014년 4월 4일 울산에

서 발생한 사고로 원유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사고이다. 

이 사고는 원유 저장탱크 내부의 믹서기 축 이탈로 저장

탱크가 파손되면서 발생하였고,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유가 대량 유출되었다.

3. 국외 저장탱크 대량 유출사고 사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화학사고의 데

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재발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미국은 화학사고를 예방⋅관리

하기 위해 화학안전위험조사국(CSB, Chemical Safety 

and Hazard Investigation Board)을 1998년에 설립하

였다. CBS는 화학사고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피해

⋅원인조사, 권고사항 등을 수록한 조사 보고서를 발간

한다. 아울러, EU에서도 E-Mars 시스템을 통해 유럽

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상세한 CSB 조사보고서를 통해 대

량 유출사고 2건을 조사하였다. 첫 번째는 2008년 11월 

12일 미국 버지니아에서 발생한 사고로 질산암모늄 요

소(UAN 32)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사고이다. 이 사고는 

질산암모늄 요소를 탱크에 채우다가 압력에 의해 탱크

가 붕괴되면서 발생하였고, <Figure 3>와 같이 대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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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Improvement on the Risk of Spill from a Storage Tank
of Nitric Acid(Shin & Park, 2016)

Figure 5. Installation diagram of storage tanks and dike

Figure 3. Spill of UAN 32 in Virginia in 2008(from CSB)

 

Figure 4. Spill of 4-MCHM in Virginia in 2014(from CSB)

로 유출되었다. 두 번째는 2014년 1월 10일 미국 버지

니아주에서 발생한 사고로 4-methylcyclohexane 

methanol(MCHM)이 저장탱크에서 대량으로 유출된 

사고이다. 이 사고는 저장탱크 하부에 부식으로 구멍이 

생겨 발생하였고, <Figure 4>와 같이 ELK 강으로 유출

되었다.

4. 현재 저장탱크 취급시설 기준 및 한계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되는 경우 유출물

질이 주변 환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방류벽이다. 화학물질관

리법을 포함한 국내 화학물질 관리법령에서는 방류벽

을 화학물질 저장탱크의 용량을 110% 이상의 내부체적

을 갖춰 탱크로부터 일정거리(1.5 m 이상)를 유지하고, 

높이 0.5, m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법적기준으로 설정

하였다(<Figure 5> 참고).

이러한 방류벽은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도 저장탱

크에서 전량이 유출되어도 방류벽 내부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폐수처리

장으로 유입되거나, 운반차량을 통해 지정폐기물 업체

로 안전하게 처리되는 동안 방류벽이 일정시간 동안 억

류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소량이 

유출되는 사고는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량유출 사고의 경우는 방류벽 내부에 

억류된 물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가 곤란하다. 대부분

의 사업장은 저장탱크에서 유출되는 화학사고를 다음

과 같이 대응한다.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방류벽

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감지설비가 유출을 감지하거나, 

작업자가 감시활동을 통해 유출을 인지한다. 다음에 작

업자가 방류벽 내부와 폐수처리장을 연결한 배관의 밸

브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열어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시켜 안전하게 처리한다. 이는, 폐수처리장과 방류벽을 

항상 열어두면 비가 오는 경우에도 유해화학물질이 아

닌 우수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고의적으로 희석

시키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가 

오는 경우에는 빗물을 방류벽에 별도로 설치된 드레인 

밸브를 통해 우수로로 배출한다. 이처럼, 사고를 모니

터링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수처리장과 

연결된 밸브를 열어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pH를 

조절하여 중화처리하는 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러

한 방식은 사고를 인지한 후 작업자가 방류벽 밸브를 

열어 폐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조치⋅대응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실제로 2014년 4월 12일에 발생한 대량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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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사고의 경우 외부로 회수 처리하는데 7일이 소요되

었다(Shin, 2016). 아울러, 대량으로 유출되는 화학사

고인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저장탱크 주변에 접근

하기 어려워 밸브 조작이 곤란하고, 다량의 유해화학물

질을 순식간에 폐수처리장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어렵

다. 이는 대량으로 유출되는 많은 물질을 처리하는 것

은 폐수처리의 생물학적⋅물리적 처리한계로 인해 신

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수동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화학사고 대응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을 신속

하게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수처리장과 연결된 밸브를 

열어 유출물질을 빠르게 폐수처리장으로 배출시켜 안

전하게 처리하는 개선된 안전시스템이 필요하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서는 

동일성상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은 동일 방류벽 내에 다

수의 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인화성 물질과 

산화성 물질, 부식성 산과 염기성 물질 등 서로 다른 

성상을 가진 유해화학물질은 혼용으로 인해 독성 반응

물질 흄이 발생하여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동일 방류벽 내에 설치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5). 산 물질은 산 물질과 동일 방류벽에 저장탱크를 

다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된다. 실제로 사업장은 

동일 성상의 물질은 사업장 부지에 따른 공간적 활용성

을 높이고 설치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일 방류벽 내에 

저장탱크를 10개까지도 설치한다. 예를 들어, 황산, 염

산, 질산 등의 부식성 산 물질은 동일 방류벽에 설치하

고 있다. 그러나 동일 방류벽 내에 종류가 다른 다수의 

탱크를 보유하는 경우 설치가 용이하나 임의의 저장탱

크에서 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어떤 탱크에서 누출되었

는지 신속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통상적으로 저장탱

크의 레벨게이지(Level gauge)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

지만 이것으로만 비정상 유출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

지는 않다. 저장탱크의 레벨게이지의 값을 통해 배관을 

통해 공정라인으로 정상적으로 유입되는 것과 저장탱

크에서 외부로 비정상적인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

하게 구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사업

장에서는 방류벽 내에 pH미터를 설치하여 저장탱크의 

유출사고를 감지하고 있으나, 동일 물질을 다수 설치한 

경우에는 어떤 탱크에서 유출되었는지 신속하게 파악

하기 곤란하다. 황산 등 동일 종류 탱크를 다수 보유하

고 있는 경우 10개 이내로 동일 방류벽에 설치하고 있는

데, 단순히 pH미터로 어떤 탱크에서 누출되었는지 확

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Ⅲ. 대량 유출사고 위험성 개선 방안

본 시스템은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유출물질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

켜 중화시키고, 빗물은 우수로로 유입시키는 유체 처리 

자동화 시스템이다. 기존에 방류벽에 유출된 물질을 처

리하기 위한 시스템(Shin, 2016)을 효과적으로 운영하

기 위한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방류벽 내부에 다수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유출되는 탱크와 물질의 종류를 자동으로 판단하여 방

제를 용이하게 하고, 폐수처리장에서 산⋅염기 등 중화

약품을 자동적으로 선택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러

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유출을 신속

하게 감지하여 유해화학물질 물리⋅화학적 특성에 맞

는 효과적인 방제활동을 적시에 투입하여 화학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유해화

학물질은 폐수처리장으로, 빗물은 우수로로 자동적으

로 배출시켜 유출사고만 선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

여 제2차 확산피해를 줄이는 안전관리 개선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1. 유출물질 처리 안전설비 설계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유체 

처리 시스템은 <Figure 6>과 같이 방류벽 내에 설치된 

pH미터, 유해화학물질 또는 빗물 등 유체 처리를 조작

하는 자동제어밸브, 우수로, 폐수처리시설 등으로 구성

된다. <Figure 6>의 세부 시스템 구성도는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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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 Improvement on the Risk of Spill from a Storage Tank
of Nitric Acid(Shin & Park, 2016)

Figure 7. Systematic diagram of advanced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 Source: Improvement on the Risk of Spill from a Storage Tank

of Nitric Acid(Shin & Park, 2016)

Figure 8. ‘I-II-I′’ section diagram

과 같고, <Figure 7>의 단면 도 1의 ‘I-II-I′’ 라인을 

따라 취한 단면도는 <Figure 8>과 같다.

Figure 6. Systematic diagram of advanced safety management facilities

여기서, 10은 방류벽, 30은 수로, 21, 22, 23은 유해

화학물질 저장탱크, 40은 폐수처리장, 110은 제어부, 

111은 신호 송신수부, 112는 데이터 저장부, 113은 분석

부, 121, 122, 123은 각 저장탱크의 저장량을 측정하는 

레벨게이지 측정부, 140은 pH미터 측정부, 150은 유체 

처리 자동제어밸브, 170은 폐수처리장 연결 배관, 180

은 우수로 배관이다.

<Figure 6>에서 본 바와 같이, 방류벽(10) 내에 유해

화학물질 저장탱크(21, 22, 23)가 설치된다. 방류벽

(10)은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되는 유체가 외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0.5 m 이상으로 콘크리트와 같

은 벽체로 설치된다.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20)는 동

일 성상(산 또는 염기 등)이거나 동일 물질인 경우 동일 

방류벽(10) 내에 다수의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제1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21), 

제2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21) 및 제3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23)를 가정할 수 있다. 각 유해화학물질 저장

탱크에는 저장량을 감지하는 레벨게이지가 설치되어 

측정값을 제어부(110)에 전송하여 분석부(113)를 거쳐 

유해화학물질이 저장탱크에서 유입되는지, 또는 유출

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pH미터(140)의 측정

값과 각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21, 22, 23)의 레벨게

이지 측정값(121, 122, 123)을 비교하여 두 개의 값이 

동시에 출력되는 경우는 비정상 유출로 판단하고, pH

미터의 값이 출력되지 않고 저장탱크의 레벨게이지 측

정값만 출력되는 경우는 공정라인으로 정상 공급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pH 측정부(140)는 수로의 

바닥에서 이격되도록 설치하여 수로에 고여 있을 수 있

는 물 등에 의한 오측정을 방지하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비에 의해서 pH미터 측정값이 출

력되어 유출 알람으로 오작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pH값이 중성이 되는 것은 제어부(110)에서 빗물로 인식

하도록 입력시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비정상 유출사

고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취급물

질의 pH 측정값을 미리 실험을 통해 감지부에 입력하

여 물질에 따른 pH 측정값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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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ring normal (B) During accident (C) During rain

※ Source: Improvement on the Risk of Spill from a Storage Tank of Nitric Acid(Shin & Park, 2016)

Figure 9. Schematic flow diagram of valve operation for three different events

설정한다. 이렇게 오측정 값을 최소화하여 유해화학물

질 유출사고 진단 가능성을 개선시키고, 유출로 확신하

는 경우 알람시스템(200)을 통해 사업장 상황실, 사고

대응 기관(환경부, 소방, 지자체 등)에 자동으로 전파하

여 골든타임 내에 물질에 맞는 신속한 초등대응이 가능

하도록 조치한다.

2. 유출물질 처리 안전설비 운영체계

<Figure 9>에 유체 처리 자동제어밸브(150)의 작동

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내었다(Shin, 2016). (A)는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지도 않고, 비가 오지 않는 상태

로 폐수처리장과 우수로로 배출되는 배관을 모두 닫힘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B)는 pH 측정값과 유해화학물

질 저장탱크(21, 22, 23)에서 유해화학물질 레벨게이지

(21a, 22a, 23a)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감지된 경우 제

어부(110)의 제어 신호에 따라 유체 처리로 자동제어밸

브(150)를 회전시켜 유출된 물질이 폐수처리장 연결 배

관(170)을 통해 폐수처리장(40)으로 유입되는 상태이

다. 이 경우, 폐수처리장 연결 배관(170)에서는 pH 조

절부(160)에서 유출된 물질의 종류 및 유출량에 따라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의 중화를 위해 pH 조절물질이 실

시간으로 투입된다. pH 조절물질의 투입량은 유체 저

장 탱크(21, 22, 23)로부터 유출된 유체의 양에 따라 

pH 조절량이 결정되어 중화처리 된다.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화학물질이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 pH 조절부

(160)에 의해 투입되는 pH 조절물질이 중화처리되기 

전에 폐수 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폐수처리장 연

결 배관(170) 중간에 유체 임시 저장부(175)를 설치한

다. 이 경우, 유체 처리 자동제어밸브(150)와 pH 조절

부(160) 사이의 배관(170) 아래에 설치되어 유체 처리 

자동제어밸브(150)를 통과한 유체가 임시 저장부(175)

에 일정 시간 체류한 후 폐수 처리장(40)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의해, 레벨 측정부(120)와 pH 측정부(140)

에 의해 측정된 유출 유체의 양과 pH에 따른 pH 조절물

질의 투입량을 계산하여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효과적으로 중화 처리

된 후 폐수처리장(40)으로 이동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C)는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21, 22, 23)에서 유출되

지 않고, 빗물이 수로(30)를 통해 빗물이 흐르는 경우로 

제어부(110)의 제어 신호에 따라 유체 처리로 자동개폐

밸브(150)를 회전시켜 빗물이 우수로(180)로 이동하여 

빗물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희석되는 것을 막고, 

빗물이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한다.

3. 개선 시스템의 사고대응 효과

유해화학물질 유출여부를 판단하는 제어부(110)는 

저장탱크에서 비정상 유출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정한 사고대응 관계기관(200)에 화학사고 알람⋅경보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 경우, 사고대응 관계기관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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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대응하는 기관으로 사업장, 화

학물질안전원, 환경청,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된

다. 유체 유출 알람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21, 

22, 23) 위치와 유출량을 포함하여 전송한다. 사고대응 

관계기관은 상기 유해화학물질 유출 알람⋅경보 신호

에 의해 유출을 즉시 확인하게 되고,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되었는지 신속⋅정확

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의해, 사고대응 관계기

관은 화학사고 유출 사고에 대하여 골든타임 내에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어, 유출에 기인한 제2차 확산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4. 시스템 적용 한계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중소⋅영세 사업장은 재정적

인 어려움과 사업장 부지 내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사업장 내부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하다. 이

러한 사업장은 대부분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을 지

정폐기물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외부로 회수 처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안전설비 시스템은 감지경보 장치

를 설치하여 유출을 감지 후 선택적으로 밸브를 조절하

여 폐수처리장으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유출하거

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빗물을 우수로로 안전하게 유

출시키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방식은 폐수처리장을 갖

춘 중⋅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

템이다. 이로 인해 폐수처리장이 없는 사업장은 저장탱

크에서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적

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저장탱크의 용량이 소규모라서 전량이 유출되어도 사

업장 외부에 있는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환경재난으로 확산되는 화학사고는 가능

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스템은 중소기업에 

적용되기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폐수처리장이 없는 소

규모 사업장이라도 유출물질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사

고대응 관계기관에 신속히 알리는 개선시스템은 여전

히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대량 유출되

는 화학사고가 외부로 처리되기까지 방류벽 내부로 억

류시켜 표면적을 통해 증발되는 제2차 확산사고를 유발

하는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

한 시스템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유출 감지

설비, 레벨게이지, 방류벽 수로에 설치된 선택적 자동

제어밸브 등을 통해 유출된 물질을 신속하게 감지하여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제2차 확산피해를 줄이는 시

스템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방류벽 내부에 유출된 물질이 흐르는 수로를 설치

하고, 수로에 pH미터를 설치하여 pH 측정값을 통해 1

차적인 유출 여부를 감지부에서 판단하게 된다. 아울

러, 방류벽 내에 설치된 각 저장탱크의 레벨게이지를 

통해 저장탱크로부터의 유입 또는 유출을 감지하게 된

다. 이 경우, pH 측정값과 저장탱크의 레벨게이지 측정

값을 통해 동시에 출력되는 것으로 진단되는 경우 비정

상적인 유출로 확인하고, pH 측정값이 없이 저장탱크

의 레벨게이지 측정값이 출력되는 경우 공정라인으로 

정상 유입으로 판단하게 된다.

2. pH 측정값과 저장탱크의 레벨이지기 측정값을 연

동하여 비정상 유출사고를 판단하여 화학사고가 발생

한 저장탱크의 위치 및 물질명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물질의 성상에 맞는 방제를 적시적소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취급물질의 pH 측정값을 실험을 통해 

미리 감지부에 입력하여 물질에 따른 pH 측정값을 판

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하여 물질 확인에 활용한다. 

이렇게 정확도를 향상시킨 유출 감지시스템을 통해 사

업장이나 사고대응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사고대응이 용이하게 하고, 골든타임을 확보

할 수 있게 한다.

3. pH 측정값과 저장탱크의 레벨게이지 측정값을 통

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량을 실시간 감지할 수 있어 사

고원인 조사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비

정상 유출인 경우 방류벽 내 수로에 설치된 자동제어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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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를 회전시켜 폐수처리장으로 배출시키고, 산⋅염기 

물질에 따른 pH 조절 물질을 과 실시간 투여량을 정확

히 산출하여 중화처리에도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다. 만

약, pH 측정값이 중성으로 출력되는 경우 빗물로 판정

하여 자동제어밸브를 회전시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

는 것은 막고, 우수로로 안전하게 배출시키게 한다. 이

처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선택적인 자동제어

밸브를 작동하여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이 방류벽 내에 

체류하는 시간과 양을 최소화하여 확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본 연구는 감지설비를 활용하여 비정상 유출사고

인 경우 폐수처리장으로 신속하게 유입시키는 시스템

으로 사업장 내부에 폐수처리장을 설치한 사업장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중

소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장 부지가 협소하여 폐수처리

장을 설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본 시스템이 모든 사업

장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중소사업장은 

취급량이 적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조

치가 가능한 면이 있지만, 여전히 중소사업장의 대량 

유출사고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조치가 마련되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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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유출물질 처리 시스템 개선 

국문초록 최근 3년간 화학사고 통계조사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화학사고는 45건으로 

조사되었다. 저장탱크로부터 대량 유출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에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방류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방류벽은 저장탱크에서 유출되는 화학사고의 위험도를 수동

적 완화장치로 외부로 안전하게 처리되는 동안 유출물질을 방류벽 내부에 억류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방류벽 내부에 체류된 유해화학물질의 표면적을 통해 증발되어 외부로 확산되

는 제2차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2015년에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저장

탱크 주변에 설치된 감지설비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폐수처리장으로 배출시키는 능동적 안전조치를 

고려하여 방류벽 기능과 유출물질 처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 

제도로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최적화시켜 저장탱크에서 유출되는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판단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신속하게 폐수처리장으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을 고안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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